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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) 게 문, , 10~11 .

20) 진 게 문, , 8 .

21) 재한 게 문, , 8 .



22) 등 신청에 필 한 등 신청할 에는 다 하여 한다40 ( ) .①

매매에 한 거래계 등 원 하는 하여 등 신청하는 경우에는9.

원규 하는 거래신고필 과 매매 시행 2006.6.1〔 〕

신청 재사항 신청 에는 다 각 사항 재하고 신청 에 날 또는41 ( ) ①

하여 한다 다만 원규착 하는 등 경우에는 그 재사항 생략할 수. ,

다 시행. 2006.6.1〔 〕

매매에 한 거래계 등 원 하는 하여 등 하는 경우에는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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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 시행 2006.6.1 .〔 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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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) 지공시지가는 해 개별공시 가는 시 수 청 공시한다, · · .



25) 해 게, , 25 .

26) 상게 , 27 .



27) 동산등 특별 에 하여 검 신고는 필 하 결 여 신탁해지 주택3 , , , , / ,「 」

한 매매는 동산거래신고 상에 한다 또한 주택 에 주택거래신고. 80 2「 」

상주택 당사 간 직 거래한 경우는 신고 상에 한다 항 그런 지( 27 8 ). 「

에 지취득신고 상 매매 경우는 지취득신고 는 별도 동산거4」

래신고 하여 한다.

28) 채 보 에 한 강 집행 한다.

29) 단 재산 과 에 무허가건물 등재하여 리하고 는 무허가건물에 한 한다, .

30) 여 연 취득 란 통상 상에 걸쳐 지 하는 경우 매 연 지 독‘ ’ 2

립 취득 간주한다.

31) 리 업 원 허가 득한 후 공개매각 한 경우 신고 상 다.



32) 공 사업 한 지등 취득 보상에 한 항에 한 취득 수 는4 3「 」

경우 말한다.

33) 매매계 지 미 한 가등 또는 매매계 본등 하는 경우는 신

고 상 다.

34) 한삼 새 게 쓴 민 행 연 원, , , 2003, 232 .「 」

35) 개 에는 매매계 내 운 었다(2006.12.28) 30 .



36) 신고 경우 시스 상 경우 당 지 수 것도 신고한 것 한다.

37) 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개업 에게 신고 무 과하 다(2008.6.13)



38) 동산거래신고 내 개 하 해 통 에 해 공 개사 업2008. 9. 10 21001 「

무 동산거래신고에 한 시행 개 하여 달계 주계 주택거래신고지역에, ,」

주택거래 실 거래가격 억 원 상 경우에만 하도 하 다6 .

39) 공 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행 또는 사 문하여 킹 또는 거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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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) 거래당사 단독 는 신고 할 수 없다.

41) 경우에도 거래당사 단독신고는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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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) 시행규 개 에는 하도 하 나 공 개사 업무상 행 는(2008.9.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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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) 신고 는 직원 다 직원 경우 행 해, , 3 . 3

한다.

45) 닌 사단 재단 동산등 등 여 차에 한 규 재 동포 과, 「

지 에 한 에 규 어 다12 , 13 , 15 .」



46) 동산거래계 신고 상에 리 또는 날 만 도 신고가 가능하다.

47) 당사 거래 경우에는 신고는 가능하고 문하여 신고해 한다.

48) 경우 동산거래계 신고 드시 거래당사 가 해 한다, .



49) 러한 경우에는 동산 개업 에 한 보가 포함 어 어 한다.





50) 물건 단 는 단 는 다 과 같다.

집합건물 개 에 해당하는 건물 지 지 하나 단 한다건물; 1 ( ) (

재 건 물 상에 개 상 재하는 경우 하나 물건 보고 합산한다). 2 .

단독건물 동 건물 지 하나 단 한다건물 연 재 동 필지내에: 1 ( ).

주건물과 건물 재하는 경우 하나 물건 보고 연 합산하여 계 상 에,

하 동 필지 내에 주건물 개 상 재하는 경우에도 하나 물건 하고 연 합산, 2

하여 계 상 에 한다.

51) 물건별 거래 재시 해당물건 도 여건 등에 라 실 거래 재한다, .

52) 거래하는 건 물과 지 매도지 상 한 경우 건 물과 지에 해 각각 신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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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업도시개 특별 규 에 한 실시계 승 경우가 해당 다, 12 .「 」



54) 여 에 실 거래 체란에 에 프리미엄 합산하여 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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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) 여 에 실 거래 에 미 합산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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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가능했다.

58) 신고는 하나 신고 에 건 거래내 재하여 한다2 .

59) 지 리가격에 가 담 청산 합산한 말한다( ) .



60) 지 지 지만 지 공 지문 지 태 균등하게 나눠 다 지 건

물 택하여 재하고 참고사항에 지 지 공 지 라고 시한다.

61) 계 내 변경 등에 하여는 재신고 상 다.



62) 신청하는 경우는 시 신고필 생략한다.

63) 만 신고필 에 주 등 내 하 한 경우 라 해 신고 건 무 취 해, , ,

등에 해당 지 므 해 신고 상 지 는다.

64) 해 등 신고 리 경우 신고 마찬가지 과 감 첨 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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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에 한 허 여 하 하여 거래당사 에게 할 수 는 거래 지 할 수

는 료 또는 통 사본 해 주식 등 처 할 수 는 등, · ·

체 규 하고 다.





67) 단 에 신고 사에 하여 재 규 에 라 료, 27 2 2008.9.14

사항에 한 료미 또는 거짓 과태료 과는 규 한다.

68) 계 과태료 과 에 다 단 에2007.6.29 ( 8120 ). 27 2

신고내역 사에 하여 료 미 한 경우에는 개 한 하여 과태료처 한다.

69) 등 청에 개업 가 계 등 여 사처 하도 하 함 다26 · .



70) 신고 하지 니한 것 신고 게 리 하는 것 포함하는 포 미 해 하고 다.



71) 과태료 과 동산 취득할 수 는 리에 한 과 다( ) .

72) 지 에 하 개 간 주택거래 경우 취득 산 경감한다273 2 1/2 .

73) 가 감경 에 처 청 재량 과태료 처 청에 에 라 처 결 한다· .



74) 도시행 에 한 보 주택공사 트 경우 동산거래 리시스, ,

에 신고 경우 다.



75) 진 게 문 들 과태료처 상 가 매도 거래지 각각 매수, , 27 : , (2 , 1/2) (1

고 과태료가 만원 라 매도 에게 각각 만원 과태료가 과 매수 에게) , 1000 , 2 500 , 1

만원 과태료가 과 다1000 .



76) 신고내 에 동 한다는 미에 또는 날 하는 것 므 직 날 하지, ( )

것에 한 책 다.

77) 진 게 문, , 33 .



78) 근 에는 동산등 항 동 항 동 항 문개2008.3.21 40 1 9 , 41 1 9 , 57 4「

하 다.



79) 여 에 거래가 라함 주택 또는 공 개사 업무 동산거래신고에 한‘ ’ 80 2「 」 「 」

에 하여 신고한 말한다27 .

80) 건 통 동산 실거래가 보 한 보망 연 원, , , 2004. 24 .「 」

81) 상게 , 24-25 .



82) 월 든 등 시행 었다 등2005 11 . ( : http;//www.iros.go.kr)

83) 진 게 문, , 43 .



84) 월말 주택거래신고지역 개 시 개 동 지 었다2008 8 52 · · 330 · · .



85) 주택 시행 항주택거래신고지역에 신고사항 에 하 주택거래가 억 하107 3 ( ) 6「 」

주택에 는 하지 니한다.





86) 해 게, , 28 .



87) 상게 , 29 .









88) 해 게, , 28 .

89) 통합 시스 동산거래신고 신고처리 거래 보 등 능 수행한다, , (www.rltm.mltm.go.kr).

90) 해 게, , 29 .

91) 여 에 에 한 리신고는 한다, .



92) 진 게 문, , 54 .

93) 상게 문, 61 .



94) 상게 문, 44 .

95) 동산 취득에 공과 경우 등 지 취득 어 특별2%, 0.4%, 2%,

비 합 지 공채 비 등 매매계 다0.2% 4.6% 5.3%

96) 재택 게 문, , 45 .



97) 상게 문, 46 .

98) 게 문, , 67 .

99) 개업 에 사 하는 어 실거래 보다 게 거래계 허 하여 신고

하는 계 업계 실거래 보다 낮게 거래계 하여 신고하는 계 다운계 라고‘ ’, ‘ ‘

하고 다.

100) 재택 게 문, , 36 .



101) 상게 문, 44 .

102) 훈 실거래가격 신고에 도 실행 한 연 원, , . 2005,「 」

77-78 .

103) 재택 게 문, , 36-44



104) 행 검 도에 어 검 상 거래 매매에 하여 거래하지 니한 무상 여 결 공‘ ’ , ,

물 할 사 승 에 거래한 주 해당 다, , .

105) 신탁 항 신탁 탁 신탁 수하는 수탁 특별한 신 계에 하여1 2 ; ( ) ( )

탁 가 특 재산 수탁 에게 하거나 타 처 하고 특 하여 그 재산

리처 하게 하는 계 말한다.

106) 신탁등 차에 한 등 규 958

107) 트 들 갑 과 계 트 계 체결하고 주‘ ’( ) ‘ ( )’ , ‘ ’

지 지 하여 라고 한다‘ ’ .



108) 만 계 미등 매 통하여 병에게 리 도하 과 병 사 거래는 실거래가‘ ’ ‘ ’ ‘ ’ ‘ ’

신고 상 다.

109) 진 게 문, , 66 .

110) 규 게, , 3 .

111) 한 훈 동산 보산업 실태 에 한 연 건 학 동산 학원 사학 문, “ ”, ,

2006, 16 .



112) 지 경우에는 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산 시 사 시가 동별 실 매월 사하, , · · ,

는 지가변동 등 합 고 하여 가격 하고 트는 민 행주단 한 감 원월단, ( ), (

사가격 매월 사하는 지가변동 등 합 고 하여 하고 다) ,

113) 규 게, , 8 .







114) 규 게, , 7 .

115) 상게 동산 공시가격 한 연간 수 천억 재산 과 산 동7-8 ; 9 5 ,

산공시가격수 에 한 문 사에 는 다는 견 낮다는 견 보다 많 다(47.5%) (22.6%) .



116) 상게 문 사 결과 동산 공시가격 가 한 능 재산 등 과 주 었7-8 ;

보상평가 등 공 동산평가 과 동산거래 지 역할 그39.5%), (21.4%) (13.7%)

다 한 것 식하고 다.

117) 상게 문 사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보다 낮다는 견 비슷하거나 다는8-9 ; (51.2%)

견 각각 보다 월등 동산 공시가격 객 보하 해 는 실거래가( 13.4%, 23.2%) .

수 하 공시가격 실거래가 같 한다는 견 다 낮 도 다는, (61.2%)

견 보다 월등 다 그 동산 지 시가에 근거한 과(38.8%) . (38.2%), (30.1%),

동산 행 책수립 공 과 신뢰 보 등 다(18%) ..

118) 상게 동산 거래경험 는 동산공시가격 참고하는 것 사 었 들, 9 ; 71.5% ,

는 동산공시가격 거래과 에 큰 도움 것 나타났다86.8% ..

119) 주택가격공시 도 도 과 실 지역 동산 규 에 라 큰 차 보 지, , ,

역별 산 과 경 경주 과 실 무 가 차 났 동산(62.64%) (12.98%) 4.8 ,

별 는 연립주택 과 상가 편차가 상 보 고 트 하(30.11%) (53.06%) 20% , (50 )

트 과 실 각각 역진과 가 루어지고 었다(245) 36.6% 18.5% .



120) 실 공시 도가 공평과 실 에 도움 었는가에 해 도움 었다는 견 도움, (54.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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